




2022년도 서울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사업

제16기 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

일  시 : 10월 18일 ~ 11월 03일 14시 ~ 17시

장  소 : 여의도이룸센터 2층 소교육실

주최 및 주관 : 

지  원 : 





1강 UN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조미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2강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김경양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센터장]

3강 장애인의 건강권

 홍종원 [건강의집의원 대표원장]

4강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이해 및 옹호를 위한 지원방안

 양숙미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5강 장애인의 정치참여와 새 정부 장애인 정책의 방향

 조한진 [대구대학교 대학원 장애학과 교수]

6강 한국사회 여성장애인 실태 및 정책분석

 서해정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인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 전환지원팀장]

부록

 참고자료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참고자료 2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 양육 지원 조례]

       참고자료 3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 의사소통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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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2년 10월 18일 (화) 14:00~17:00

■ 장  소 : 여의도 이룸센터 2층 소교육실

■ 강  사 : 조미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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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이해 

및 옹호를 위한 지원방안]

■ 일  시 : 2022년 10월 27일 (목) 14:00~17:00

■ 장  소 : 여의도 이룸센터 2층 소교육실

■ 강  사 : 양숙미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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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서울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사업

제16기 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

[장애인의 정치참여와

새 정부 장애인 정책의 방향]

■ 일  시 : 2022년 10월 31일 (월) 14:00~17:00

■ 장  소 : 여의도 이룸센터 2층 소교육실

■ 강  사 : 조한진 [대구대학교 대학원 장애학과 교수]

- 5강 -



- 157 -

장장애애인인의의  정정치치참참여여와와  새새  정정부부  장장애애인인  정정책책의의  방방향향

조한진(대구대학교 대학원 장애학과)

ⅠⅠ..  서서론론  

장애인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먼저 선거에서      

장애인으로서 의회에 진출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제21대 국회에 더불어 

민주당의 최혜영 의원, 국민의힘의 김예지․이종성 의원 등 3명이 입성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도 2018년에 광역․기초의회에 42명, 광역․기초단체장에 2명의 

장애인이 당선된 바도 있다.

이렇게 장애인 대표를 의회에 진출시킨 배경에는 전 장애계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열망과 노력이 밑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직접적 정치참여는 미미한 수준이며, 따라서 당분간 비례대표 후보자의 

최소한 10%를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과 같은, 장애인의 정치 진출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과연 누가 당사자인가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비장애인과 대별하여 생각할 때는 장애인이 당사자이고, 흔히 장애인 당사자

주의라 할 때는 이를 의미한다. 그러나 장애인들 내부로 들어왔을 때 누가 당사자

인가? 집합성과 보편성을 생각한다면, 남성 장애인이 여성 장애인을, 신체적 장애

인이 정신적 장애인을, 경증 장애인이 중증 장애인의 차별과 억압을 적절히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중․삼중의 차별과 억압에 직면해 있는 장애인 내의 또 다

른 소수자에게는 평균적인 처방으로는 부족하다. 더구나 장애 운동 내에서조차 여

성 장애인, 정신적 장애인, 중증 장애인의‘당사자’의 참여가 극히 저조한 우리나

라의 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자 중에도 성별,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할당하거나 아예 이러한 요인들을 참작하여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자의 비율을 10%를 초과하여 추천하도록 한다면 더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비례대표 후보자의 최소한 10%를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하든 아니

면 더 나아가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자 중에서도 성별,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강제화하든 하기 위해서는, 다른 소수자와 달리 왜 장애인에게만 그러

한‘특별대우’를 해야만 하느냐 하는 정치권의 논리에 대응하여 어떤 면에서 장애

인이 다른 소수자들보다 더 소수자인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장애계 내에서   

준비되어야 한다. 더구나 이 첫 번째 방법은 몇몇 사람이나 단체에 의해 주도되는 

엘리트 정치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장애인 정치참여 방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후보자들이 장애계가 내놓은 이슈들을 그들의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제시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장애계가 오래전부터 해왔던 일로써, 올해에도 대통령 선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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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음하여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반가운 일이다. 물론 그것이 공약화되도록 

현실적이면서도 진일보한 이슈를 장애계가 내놓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공약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끊임없이 모니터링 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장애인의 목소리를 공약화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표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장애인의 표가 몇백만이 되

고 장애인 가족 등 관련자를 합치면 상당하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대형 장애인 거

주시설이 있는 지역이 아니고는 실제로 장애인의 표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것

을 정치인들에게 인식시키는 데는 역부족인 느낌이 든다. 그러다 보니 정치권에서 

장애인 관련 공약을 내놓을 때나 비례대표를 추천할 때도 다분히 장식용이나 선전

용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이 정치적으로 무시할 수 없

는 세력이 되는 것은 투표를 통해서이며, 이것이 장애인의 정치참여 방법 중 세 번째이다.

그러나 어디 장애인들이 투표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가? 하고 싶어도 포기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하는 것은 장애인이면 누구나 아는 일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선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선거에 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제65조(선거공보) 제4항, 제70조(방송광고) 제6항,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 연설의 방송) 제2항,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제8항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법은 모두 임의규정이어서 법의 실효성

을 약화시키므로 이들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직선거

법의 개정 운동이 필요하며, 이것은 선거에 닥쳐서 할 일이 아니고 선거철이 아닌  

평소에 해야 했을 일이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미국의‘노인과 장애인

을 위한 선거 접근법’(Voting Accessibility for the Elderly and Handicapped   

Act)을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세 번째 방법도 간접적이고 대의적인 방식이며 직접적이고 참여적인    

방식은 아니다. 우리는 흔히 국가 수준에서는 대의적인 방법이 거의 유일한 정치참

여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다. 그러나 대의 정치의 한계점을 바라

보면서 요즈음 다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직접 참여 방식의 정치

이다. 즉, 장애 대중 스스로가 장애 이슈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장애 대중이 정치적인 것은 아니며, 모든 장애인이 당사자이고 주인의

식을 가지고 있느냐면 그 역시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장애인 당사자는‘장

애인으로서의 자존감과 억압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는 바이

며, 이러한 사람들이 장애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주체적으로 결정권을 행사하려

는 것이 진정한‘당사자주의’라 본다. 따라서 장애 대중이 장애와 장애 문제를   

주체적․정치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의식을 고양시키고  

정치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여 이를 조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식화되고 정치적인 장애인은 그들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와 국가에 직접적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이며 중요한 정치참여 방법이다.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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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교육육 --

․ 장애 영․유아, 학생을 위한

․ 특수교육 확대

․ 장애인 대학교육 기회 확대

․ 장애인 평생교육 보장

-

고고용용
․ 4차 산업형 장애인 인재 육성

․ 장애인 고용 기회 확대
․ 장애인 일자리 기회 확대

․ 한국형 장애인 

․ 공기업 설립

소소득득 -

․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차별

․ 없이 장애인연금 지급

․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장애인에 대해 정부 임금      

 보조 제도 도입

․ 장애인최저임금적용

건건강강 ․ 장애인 의료지원 확대
․ 장애인 치과 주치의 제도

․ 전면 확대로 구강건강 향상

․ 장애인 치과 주치

의 도입 등 장애

인 건강권 보장

<표> 제20대 대통령 선거 장애인 정책공약의 비교

장애인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엘리트 정치에서 출발하여 장애 대중의 

정치에 이르는 방식으로, 또한 간접적이고 대의적인 방법에서 직접적이고 참여적인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이제 본 강의에서는 먼저, 어떤 장애 이슈를 정책화할 수 있

을지 살펴보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각 정당에서 공개한 장애인 정책공약

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한다. 그런데 장애인의 욕구라고 하는 것이 성별,   

나이, 장애 유형․정도 등에 따라 다양할 것이므로 그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공약에 

어떤 것이 꼭 들어가야 하는지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공약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기준이란 찾기 어렵다. 그러나 대선 기간 국민의힘을 비롯하여 더불어민

주당과 정의당에서 공개한 장애인 정책공약을 <표>와 같이 분야별로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리라 본다.

그러나 장애인의 정치참여가 정치적 운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조직화를 통해 주체가 형성되어야 하고, 이런 맥락에서‘장애인당사자의 

정치세력화’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에 본 강의에서는 다음으로, 외국의 장애  

운동의 배경과 역사를 요약함으로써 장애인의 정치세력화에 있어 일고를 위한 재료

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Ⅱ..  장장애애인인  정정책책공공약약의의  비비교교․․평평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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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음하여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반가운 일이다. 물론 그것이 공약화되도록 

현실적이면서도 진일보한 이슈를 장애계가 내놓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공약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끊임없이 모니터링 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장애인의 목소리를 공약화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표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장애인의 표가 몇백만이 되

고 장애인 가족 등 관련자를 합치면 상당하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대형 장애인 거

주시설이 있는 지역이 아니고는 실제로 장애인의 표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것

을 정치인들에게 인식시키는 데는 역부족인 느낌이 든다. 그러다 보니 정치권에서 

장애인 관련 공약을 내놓을 때나 비례대표를 추천할 때도 다분히 장식용이나 선전

용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이 정치적으로 무시할 수 없

는 세력이 되는 것은 투표를 통해서이며, 이것이 장애인의 정치참여 방법 중 세 번째이다.

그러나 어디 장애인들이 투표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가? 하고 싶어도 포기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하는 것은 장애인이면 누구나 아는 일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선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선거에 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제65조(선거공보) 제4항, 제70조(방송광고) 제6항,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 연설의 방송) 제2항,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제8항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법은 모두 임의규정이어서 법의 실효성

을 약화시키므로 이들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직선거

법의 개정 운동이 필요하며, 이것은 선거에 닥쳐서 할 일이 아니고 선거철이 아닌  

평소에 해야 했을 일이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미국의‘노인과 장애인

을 위한 선거 접근법’(Voting Accessibility for the Elderly and Handicapped   

Act)을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세 번째 방법도 간접적이고 대의적인 방식이며 직접적이고 참여적인    

방식은 아니다. 우리는 흔히 국가 수준에서는 대의적인 방법이 거의 유일한 정치참

여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다. 그러나 대의 정치의 한계점을 바라

보면서 요즈음 다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직접 참여 방식의 정치

이다. 즉, 장애 대중 스스로가 장애 이슈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장애 대중이 정치적인 것은 아니며, 모든 장애인이 당사자이고 주인의

식을 가지고 있느냐면 그 역시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장애인 당사자는‘장

애인으로서의 자존감과 억압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는 바이

며, 이러한 사람들이 장애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주체적으로 결정권을 행사하려

는 것이 진정한‘당사자주의’라 본다. 따라서 장애 대중이 장애와 장애 문제를   

주체적․정치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의식을 고양시키고  

정치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여 이를 조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식화되고 정치적인 장애인은 그들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와 국가에 직접적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이며 중요한 정치참여 방법이다.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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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교육육 --

․ 장애 영․유아, 학생을 위한

․ 특수교육 확대

․ 장애인 대학교육 기회 확대

․ 장애인 평생교육 보장

-

고고용용
․ 4차 산업형 장애인 인재 육성

․ 장애인 고용 기회 확대
․ 장애인 일자리 기회 확대

․ 한국형 장애인 

․ 공기업 설립

소소득득 -

․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차별

․ 없이 장애인연금 지급

․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장애인에 대해 정부 임금      

 보조 제도 도입

․ 장애인최저임금적용

건건강강 ․ 장애인 의료지원 확대
․ 장애인 치과 주치의 제도

․ 전면 확대로 구강건강 향상

․ 장애인 치과 주치

의 도입 등 장애

인 건강권 보장

<표> 제20대 대통령 선거 장애인 정책공약의 비교

장애인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엘리트 정치에서 출발하여 장애 대중의 

정치에 이르는 방식으로, 또한 간접적이고 대의적인 방법에서 직접적이고 참여적인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이제 본 강의에서는 먼저, 어떤 장애 이슈를 정책화할 수 있

을지 살펴보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각 정당에서 공개한 장애인 정책공약

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한다. 그런데 장애인의 욕구라고 하는 것이 성별,   

나이, 장애 유형․정도 등에 따라 다양할 것이므로 그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공약에 

어떤 것이 꼭 들어가야 하는지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공약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기준이란 찾기 어렵다. 그러나 대선 기간 국민의힘을 비롯하여 더불어민

주당과 정의당에서 공개한 장애인 정책공약을 <표>와 같이 분야별로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리라 본다.

그러나 장애인의 정치참여가 정치적 운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조직화를 통해 주체가 형성되어야 하고, 이런 맥락에서‘장애인당사자의 

정치세력화’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에 본 강의에서는 다음으로, 외국의 장애  

운동의 배경과 역사를 요약함으로써 장애인의 정치세력화에 있어 일고를 위한 재료

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Ⅱ..  장장애애인인  정정책책공공약약의의  비비교교․․평평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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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거거 -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 생활 지원

- 공공주택과 서비스를 결합

한 지원주택 확충

- 차별 없고 자유로운 대중

교통 이용, 특별교통수단 

지원 등으로 장애인 이동

권 보장 추진

- 유니버설디자인 추진

- 장애인 재난정책 전담부서 

설치

․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

․ 탈시설 10년 로드

․ 맵 마련

접접근근성성

․ 장애인 이동․교통권 보장

․ 편의시설 확대

․ 장애인의 방송 이용 환경 확대

․ 저상버스 100% 실

현 등 무장애 환

경 구축

․ 감각장애인 권리 

보장

- 청각장애인 수

어서비스 확대

- 시각장애인 화

면해설 확대

- 시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체계 마련

안안전전
․ 장애인 대상 재난 안전 정보 

․ 제공 의무화
-

문문화화․․
예예술술․․
체체육육

․ 장애인의 문화․체육 이용 환경 확대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 -

전전달달

체체계계
․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 장애인 스스로 정책과 서비

․ 스를 결정하는 시스템 구축

․ 등록제 폐지

․ 활동지원사 월급제

․ 시행

재재원원 - -
․ 장애인 예산 OECD 

평균 확보

다다중중  

차차별별  

경경험험  

장장애애인인

․ 발달 지연․장애 영․유아를 위한

․ 국가 조기 개입 추진

․ 모든 장애인에 대한 이중 

․ 차별 방지 대책 마련

- 장애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 고령 장애인을 위한 방문 

재활서비스 도입, 맞춤형 

사회참여, 의료 서비스 제

공 등 지원체계 확충

- 발달 지연 영유아를 위한 

장애 조기 발견 및 재활 

지원 서비스 체계 강화, 

양육자 상담․코칭 서비스 

지원

․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실시

․ 발달장애인․중증장

애인 24시간 지원

․ 정신장애인 권리 

보장

- 정신장애인 지

역사회서비스 

확대

법법률률 - -
․ 장애인권리보장법

․ 과 장애서비스법의 

․ 제정

먼저, 세 정당의 장애인 정책공약에서 분야별로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고용 분야에 

있어서 국민의힘에‘4차 산업형 장애인 인재 육성’이라는 공약이 하나 더 있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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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지만, 세 정당 모두 장애인 고용 기회의 확대를 약속하였다. 또한 더불어민주

당과 정의당에서 장애인 치과 주치의로 특정하기는 하였지만, 세 정당 모두 장애인 

주치의 등 장애인 의료지원 확대를 통한 장애인 건강의 향상을 추구하였다. 또한  

세 정당 모두 장애인의 이동권, 시설 접근권, 정보 접근권 등의 확대를 공약으로  

하였다. 그 밖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이 재난 시 매우 취약함을 고려

하여 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고, 발달 지연 영․유아를 위한 조기   

개입도 약속하였다. 이들 공통적인 장애인 정책공약은 각 정당에서 모두 중요하다

고 생각한 것이므로, 향후 이를 실제로 추진하기만 한다면 그 과정에서 외부에서의 

정치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어 국민의힘만의 고유한 정책공약을 보면,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있어서 장애인

의 문화․체육 이용 환경 확대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를 약속하였다. 특

히, 전자는 문화․예술․체육에 있어서 소비자 혹은 향유자로서의 장애인을 위한 공약

이고, 후자는 생산자로서의 장애인을 위한 공약이라고 볼 때, 이는 매우 균형 잡힌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장애인이 질 높은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서의 

활동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이들 공약은 꼭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전달체계에 관한 공약은 세 당 모두에서 등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

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장애인은 기관․시설에서 서비스를  

받고 이를 제공한 기관․시설은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비용을 보전   

받는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장애인의 선택․결정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

일 수밖에 없다. 물론 장애인활동지원을 비롯한 몇몇 제도에서 바우처가 활용되어 

기관에 대한 선택권이 일부 보장되고는 있지만,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는 역시 한계가 있다. 이에 장애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자기가 받고 싶은 서비스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예산제가 도입된다면, 

이는 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에서의 획기적인 전환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개인예산제가 도입될 때 각 서비스 비용의 합산보다도 적은 금액이 장애인

에게 주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한 과연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질 

만큼 실제로 서비스의 종류와 양이 충분한가 하는 일부 장애인단체의 지적도 귀담

아들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의 정책 공약집에 의하면,    

서비스의 칸막이를 없애고 서비스의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말은 있어도 장애인에

게 현금을 직접 지불한다는 말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현금이 아닌  

형태로 주어진 액수 안에서 단지 서비스 선택권의 확대를 개인예산제로 치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본인으로서는 의심이 간다. 마지막으로, 다른 당의 장애인    

정책공약에는 있지만 국민의힘에는 없는 공약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교육 분야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장애 영․유아,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부터 장애인 대학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에 이르는, 전 생애에 걸친 교육의   

확대를 공약하였다. 충분하고 적절한 교육의 부재에서 장애인의 실업과 빈곤 등이 

비롯된다면, 장애인의 교육은 장애인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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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분야야 국국민민의의힘힘 더더불불어어민민주주당당 정정의의당당

주주거거 -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 생활 지원

- 공공주택과 서비스를 결합

한 지원주택 확충

- 차별 없고 자유로운 대중

교통 이용, 특별교통수단 

지원 등으로 장애인 이동

권 보장 추진

- 유니버설디자인 추진

- 장애인 재난정책 전담부서 

설치

․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

․ 탈시설 10년 로드

․ 맵 마련

접접근근성성

․ 장애인 이동․교통권 보장

․ 편의시설 확대

․ 장애인의 방송 이용 환경 확대

․ 저상버스 100% 실

현 등 무장애 환

경 구축

․ 감각장애인 권리 

보장

- 청각장애인 수

어서비스 확대

- 시각장애인 화

면해설 확대

- 시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체계 마련

안안전전
․ 장애인 대상 재난 안전 정보 

․ 제공 의무화
-

문문화화․․
예예술술․․
체체육육

․ 장애인의 문화․체육 이용 환경 확대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 -

전전달달

체체계계
․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 장애인 스스로 정책과 서비

․ 스를 결정하는 시스템 구축

․ 등록제 폐지

․ 활동지원사 월급제

․ 시행

재재원원 - -
․ 장애인 예산 OECD 

평균 확보

다다중중  

차차별별  

경경험험  

장장애애인인

․ 발달 지연․장애 영․유아를 위한

․ 국가 조기 개입 추진

․ 모든 장애인에 대한 이중 

․ 차별 방지 대책 마련

- 장애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 고령 장애인을 위한 방문 

재활서비스 도입, 맞춤형 

사회참여, 의료 서비스 제

공 등 지원체계 확충

- 발달 지연 영유아를 위한 

장애 조기 발견 및 재활 

지원 서비스 체계 강화, 

양육자 상담․코칭 서비스 

지원

․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실시

․ 발달장애인․중증장

애인 24시간 지원

․ 정신장애인 권리 

보장

- 정신장애인 지

역사회서비스 

확대

법법률률 - -
․ 장애인권리보장법

․ 과 장애서비스법의 

․ 제정

먼저, 세 정당의 장애인 정책공약에서 분야별로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고용 분야에 

있어서 국민의힘에‘4차 산업형 장애인 인재 육성’이라는 공약이 하나 더 있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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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지만, 세 정당 모두 장애인 고용 기회의 확대를 약속하였다. 또한 더불어민주

당과 정의당에서 장애인 치과 주치의로 특정하기는 하였지만, 세 정당 모두 장애인 

주치의 등 장애인 의료지원 확대를 통한 장애인 건강의 향상을 추구하였다. 또한  

세 정당 모두 장애인의 이동권, 시설 접근권, 정보 접근권 등의 확대를 공약으로  

하였다. 그 밖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이 재난 시 매우 취약함을 고려

하여 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고, 발달 지연 영․유아를 위한 조기   

개입도 약속하였다. 이들 공통적인 장애인 정책공약은 각 정당에서 모두 중요하다

고 생각한 것이므로, 향후 이를 실제로 추진하기만 한다면 그 과정에서 외부에서의 

정치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어 국민의힘만의 고유한 정책공약을 보면,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있어서 장애인

의 문화․체육 이용 환경 확대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를 약속하였다. 특

히, 전자는 문화․예술․체육에 있어서 소비자 혹은 향유자로서의 장애인을 위한 공약

이고, 후자는 생산자로서의 장애인을 위한 공약이라고 볼 때, 이는 매우 균형 잡힌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장애인이 질 높은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서의 

활동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이들 공약은 꼭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전달체계에 관한 공약은 세 당 모두에서 등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

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장애인은 기관․시설에서 서비스를  

받고 이를 제공한 기관․시설은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비용을 보전   

받는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장애인의 선택․결정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

일 수밖에 없다. 물론 장애인활동지원을 비롯한 몇몇 제도에서 바우처가 활용되어 

기관에 대한 선택권이 일부 보장되고는 있지만,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는 역시 한계가 있다. 이에 장애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자기가 받고 싶은 서비스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예산제가 도입된다면, 

이는 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에서의 획기적인 전환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개인예산제가 도입될 때 각 서비스 비용의 합산보다도 적은 금액이 장애인

에게 주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한 과연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질 

만큼 실제로 서비스의 종류와 양이 충분한가 하는 일부 장애인단체의 지적도 귀담

아들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의 정책 공약집에 의하면,    

서비스의 칸막이를 없애고 서비스의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말은 있어도 장애인에

게 현금을 직접 지불한다는 말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현금이 아닌  

형태로 주어진 액수 안에서 단지 서비스 선택권의 확대를 개인예산제로 치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본인으로서는 의심이 간다. 마지막으로, 다른 당의 장애인    

정책공약에는 있지만 국민의힘에는 없는 공약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교육 분야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장애 영․유아,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부터 장애인 대학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에 이르는, 전 생애에 걸친 교육의   

확대를 공약하였다. 충분하고 적절한 교육의 부재에서 장애인의 실업과 빈곤 등이 

비롯된다면, 장애인의 교육은 장애인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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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소득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3급 장애

인을 포함하여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더불

어민주당에서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장애인에 대해 정부 임금 보조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였고, 정의당에서는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를  

삭제함으로써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국민의힘에서 

실제로 큰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 소득보장 공약은 아예 언급하지 않으려 한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셋째, 주거와 관련하여 정의당에서는 10년 내 탈 시설을 완성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마련하겠

다고 공약하였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공주택과 서비스를 결합한 지원주택을 확충하겠다

고 하였다. 물론 거주시설에 자녀를 입소시키고 있는 부모들과    시설 측에서 탈 시설을 

반대하고는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탈 시설이 이미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면, 올해 초부터 

그나마 시작한‘탈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범사업’이 그냥 시범사업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무엇보다도 탈 시설을 반대하는 측의 주요 이유 중의 하나가 지역사

회 돌봄 시스템의 부족이라고 한다면,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주거 대안으로 떠오

르고 있는 지원주택을 확충하는 것은 큰 반대 없이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이라 할 것이다.

넷째,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장애인 스스로 정책과 서비스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

위원회로 격상시키겠다고 하였다. 또한 정의당에서는 장애인등록제를 폐지하겠다고 하였

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대안으로 장애인 서비스 신청제를 도입하겠다고 하였다. 그동

안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유명무실했다는 것은 최근까지 그 위원회의 위원이었던 본인으

로서도 공감하는 바이어서, 대통령 직속이라는 위상 외에도 국가장애인위원회가 상설화된

다면 명실공히 장애인 정책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의료적 기준에 근거한 관 주도의 장애인등록을 하라는 

것은 지극히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었는데, 장애인이 서비스를 신청하고 그 적격 여부

를 서비스별로 평가받는다면, 이는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출발이 될 것이다.

다섯째, 재원과 관련하여 정의당에서는 OECD 평균의 장애인 예산 확보를 약속하였다. 아무

리 근사해 보이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정책은 미사여구

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향후 장애인 정책을 위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지 않는 

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공무원의 변명을 장애인들이 또다시 5년 동안 들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여섯째, 우리 사회에는 다중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

서는 발달 지연 영․유아 외에도 장애 여성과 고령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

였고, 정의당과 더불어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예산이 한정

된다고 할 때 정치․경제적으로는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소위  ‘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 싶

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더 소외된 사람들에게 내려가는 정책이야말로 우리 복지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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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장애 운동

장애 운동이 언제 시작됐는지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다. 몇몇 역사가들은 식별   

가능하고 현저한 장애를 가진 소수의 장애인이 직업재활․사회서비스․정치활동과 같

은 쟁점과 관련되기 시작했던 수십 년 전으로 되돌아간다. 이 시기의 사람들로는 M

ary Switzer와 Helen Keller가 있었다. 오늘날, 많은 활동가는 현대 장애 운동을 

구성하는 것의 시작을 1970년대 초반이라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현대 장애 운동

은 장애인의 능력 부여를 그 목표로 하고 있다.

학생 운동과 민권 운동에 의해 영향을 받고 그 운동들에 직접 관여한 장애인들이  

장애에 관련된 쟁점들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되기 시작하였다. 많은 사람이 그들의 

독립에 대한 장벽을 정치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기 시작했던    

것이다. 즉, 그 장벽은 건축․정보에 있어서 접근의 어려움, 빈곤, 차별 등과 같은  

외부적인 것이든 아니면 자존감의 결핍과 같은 내부적인 것이었다.

활동가들이 주요 정치적․사회적 쟁점을 과제로 삼기 시작하면서, 장애 운동이 발전․
성장하기 시작했다. 1977년에 장애 활동가들은 1973년의 재활법(Rehabilitation Ac

t)의 제504항을 실행할 것을 Carter 행정부에 요구하며 25일 동안 샌프란시스코의 

연방 빌딩을 점거했다. 1980년대 초 미국과 세계를 휩쓴 신보수주의 경향의 강화에

도 불구하고, 장애 활동가들은 호의적이 아닌 상황에서 작지만 중요한 투쟁을 계속

했다. 1983년에‘접근 가능한 대중교통을 위한 미국 장애인’(American Disabled f

or Accessible Public Transit, ADAPT)이라는 조직이 미국의 몇몇 도시에서 장애 

활동가에 의해 형성되어, 이동 장애인이 대중교통에 접근하기 어려움을 강조했다.

장애 운동의 활동 범위를 넓히면서, 장애 활동가들은 접근하기 쉽고 가격이 알맞은 

주택의 부족, 엄청나게 비싼 개호 비용 때문에 가난하고 젊은 중증 장애인의 요양

원 수용, 장애 학생을 일반학급에 통합시키기 위한 투쟁, 일반대중이 장애와 관계

하고 장애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려는 노력 등의 영역들을 포함했

다. 의식 증대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특정 장애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한, 보다 두

드러진 현실참여 의식이었는데, 한편으로는 장애에 관한 신화와 싸우고 장애에 관

하여 사람들(장애인․비장애인 모두)의 의식을 증대시키기 위한 동시 노력이 있었다.

예를 들어,‘Jerry Lewis의 장시간 텔레비전 모금 방송’(Jerry Lewis Telethon)에 

대한 보이콧 운동은 동정심을 공격목표로 삼았다 ― 주 슬로건은‘동정심에 오줌

을’(piss on pity)이었다. 또한‘특수 서비스’(special services)라는 용어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수는 분리를 의미 한다”(special means segregated). 요양

원에 반대하는 운동에서는 요양원 산업과 의료 시설을 공격목표로 정하였다. ―

“우리는 아프지 않다, 우리를 해방시키라”(we are not sick, free our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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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소득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3급 장애

인을 포함하여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더불

어민주당에서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장애인에 대해 정부 임금 보조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였고, 정의당에서는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를  

삭제함으로써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국민의힘에서 

실제로 큰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 소득보장 공약은 아예 언급하지 않으려 한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셋째, 주거와 관련하여 정의당에서는 10년 내 탈 시설을 완성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마련하겠

다고 공약하였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공주택과 서비스를 결합한 지원주택을 확충하겠다

고 하였다. 물론 거주시설에 자녀를 입소시키고 있는 부모들과    시설 측에서 탈 시설을 

반대하고는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탈 시설이 이미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면, 올해 초부터 

그나마 시작한‘탈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범사업’이 그냥 시범사업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무엇보다도 탈 시설을 반대하는 측의 주요 이유 중의 하나가 지역사

회 돌봄 시스템의 부족이라고 한다면,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주거 대안으로 떠오

르고 있는 지원주택을 확충하는 것은 큰 반대 없이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이라 할 것이다.

넷째,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장애인 스스로 정책과 서비스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

위원회로 격상시키겠다고 하였다. 또한 정의당에서는 장애인등록제를 폐지하겠다고 하였

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대안으로 장애인 서비스 신청제를 도입하겠다고 하였다. 그동

안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유명무실했다는 것은 최근까지 그 위원회의 위원이었던 본인으

로서도 공감하는 바이어서, 대통령 직속이라는 위상 외에도 국가장애인위원회가 상설화된

다면 명실공히 장애인 정책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의료적 기준에 근거한 관 주도의 장애인등록을 하라는 

것은 지극히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었는데, 장애인이 서비스를 신청하고 그 적격 여부

를 서비스별로 평가받는다면, 이는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출발이 될 것이다.

다섯째, 재원과 관련하여 정의당에서는 OECD 평균의 장애인 예산 확보를 약속하였다. 아무

리 근사해 보이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정책은 미사여구

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향후 장애인 정책을 위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지 않는 

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공무원의 변명을 장애인들이 또다시 5년 동안 들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여섯째, 우리 사회에는 다중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

서는 발달 지연 영․유아 외에도 장애 여성과 고령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

였고, 정의당과 더불어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예산이 한정

된다고 할 때 정치․경제적으로는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소위  ‘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 싶

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더 소외된 사람들에게 내려가는 정책이야말로 우리 복지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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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장애 운동

장애 운동이 언제 시작됐는지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다. 몇몇 역사가들은 식별   

가능하고 현저한 장애를 가진 소수의 장애인이 직업재활․사회서비스․정치활동과 같

은 쟁점과 관련되기 시작했던 수십 년 전으로 되돌아간다. 이 시기의 사람들로는 M

ary Switzer와 Helen Keller가 있었다. 오늘날, 많은 활동가는 현대 장애 운동을 

구성하는 것의 시작을 1970년대 초반이라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현대 장애 운동

은 장애인의 능력 부여를 그 목표로 하고 있다.

학생 운동과 민권 운동에 의해 영향을 받고 그 운동들에 직접 관여한 장애인들이  

장애에 관련된 쟁점들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되기 시작하였다. 많은 사람이 그들의 

독립에 대한 장벽을 정치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기 시작했던    

것이다. 즉, 그 장벽은 건축․정보에 있어서 접근의 어려움, 빈곤, 차별 등과 같은  

외부적인 것이든 아니면 자존감의 결핍과 같은 내부적인 것이었다.

활동가들이 주요 정치적․사회적 쟁점을 과제로 삼기 시작하면서, 장애 운동이 발전․
성장하기 시작했다. 1977년에 장애 활동가들은 1973년의 재활법(Rehabilitation Ac

t)의 제504항을 실행할 것을 Carter 행정부에 요구하며 25일 동안 샌프란시스코의 

연방 빌딩을 점거했다. 1980년대 초 미국과 세계를 휩쓴 신보수주의 경향의 강화에

도 불구하고, 장애 활동가들은 호의적이 아닌 상황에서 작지만 중요한 투쟁을 계속

했다. 1983년에‘접근 가능한 대중교통을 위한 미국 장애인’(American Disabled f

or Accessible Public Transit, ADAPT)이라는 조직이 미국의 몇몇 도시에서 장애 

활동가에 의해 형성되어, 이동 장애인이 대중교통에 접근하기 어려움을 강조했다.

장애 운동의 활동 범위를 넓히면서, 장애 활동가들은 접근하기 쉽고 가격이 알맞은 

주택의 부족, 엄청나게 비싼 개호 비용 때문에 가난하고 젊은 중증 장애인의 요양

원 수용, 장애 학생을 일반학급에 통합시키기 위한 투쟁, 일반대중이 장애와 관계

하고 장애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려는 노력 등의 영역들을 포함했

다. 의식 증대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특정 장애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한, 보다 두

드러진 현실참여 의식이었는데, 한편으로는 장애에 관한 신화와 싸우고 장애에 관

하여 사람들(장애인․비장애인 모두)의 의식을 증대시키기 위한 동시 노력이 있었다.

예를 들어,‘Jerry Lewis의 장시간 텔레비전 모금 방송’(Jerry Lewis Telethon)에 

대한 보이콧 운동은 동정심을 공격목표로 삼았다 ― 주 슬로건은‘동정심에 오줌

을’(piss on pity)이었다. 또한‘특수 서비스’(special services)라는 용어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수는 분리를 의미 한다”(special means segregated). 요양

원에 반대하는 운동에서는 요양원 산업과 의료 시설을 공격목표로 정하였다. ―

“우리는 아프지 않다, 우리를 해방시키라”(we are not sick, free our people).

5강 장애인의 정치참여와 새 정부 장애인 정책의 방향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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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장애 운동 자체는 이데올로기의 중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페미니스트   

이론이 대단히 다른 관점을 가진 무수한 진영으로 쪼개졌던 것처럼, 장애 운동 내

에 다양한 정치적 관점과 정치적 경향이 있어 왔다. 이들에는 규모나 영향력 순으

로, 장애 분야에서 일하는 활동가, 자유주의의 정치적 지향을 가지고 있는 활동가,  

몇몇 장애 관련 조직에 의한 쟁점에 관련된 활동가, 사회서비스․학계․정부 전문가  

유형 ― 몇몇은 장애가 있을 수도 있다 ―, Alinsky1)같은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특정 쟁점을 중심으로 하여 주로 활동하는 ― ADAPT 그룹과 같은 ― 투쟁적인 사람

들, 교육의 쟁점에 주로 관계하는 장애아동 부모들, ADAPT나 학문적․정책 연구 또는 

자립생활센터에 관계할지도 모르는 좌파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유한 장애

인이거나 자선사업을 통해 연결된 사람들인 부르주아 집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장애 운동 내에는 특정 쟁점들이 있어, 그 안에서 다양한 정치적 성향 사이에서   

전략상 불일치가 자연적으로 발생했다. 이것은 의료개혁․교육․주택과 같은 국가적  

관심사를 중심으로 분명히 나타났는데, 여기에서 정치적․계급적 지향을 보면 그들

의 문제와 해결책이 얼마나 광범위한가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을 알 수 있었다. 한 

좋은 예는 교육일지도 모른다. 대부분 장애와 관련하여 요구사항은 교육에 대한 동

등한 접근을 포함했다. 즉, 장애 학생은 일반교실에서 교육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론자와 좌파 사람들은 여기서 한술 더 떴다. 전체 교육 체계가 ― 인종과 계급

이 중요한 식별자인 도시 지역에서 특히 ― 뒤죽박죽이며, 그것은 자본주의의 전체

적인 우선순위의 반영이고, 대부분의 학생이 질 나쁜 교육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은 교육에서 일어날 필요가 있는 근본적인 구조 변화의 단지 한 부분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본질적으로, 교육에서의 평등은 매우 한정된 비전이었다.

또한 운동의 관리와 지향에 관하여 장애 운동에서 장애인 활동가와 그 밖의 사람들 

사이에 정치적인 싸움이 있었다. 예를 들어, 사회서비스와 정부 배경을 가진 다수

의 사람은 정부 프로그램,‘특수’학교, 재활 기관, ― 장애인에 의해서가 아니고 

― 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클럽에서 출세를 했다. 활동가들이 장애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에서의 중심적인 지위와 민권 의제를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반작용이 

나타났다. 보수파는 현상(現狀)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활동가들의 정치활동과 투쟁

성을 거부했다. 게다가 장애 운동의 정치활동은 직․간접적으로 보수적 관점으로   

하여금 비평을 받도록 했고, 비장애인으로 하여금 후원자와 조연의 역할로 격하시켰

다. 이러한 갈등과 차이는 매우 복잡했다. 다시 교육의 예를 들자면, 장애아동의 

부모들은 그 분야에서 옹호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부모들은 장애인에 비해서 

손색이 없는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분명히 부모들은 모든 교육과정

에서 교육에 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부모들의 지향과 장애 운동의 지향은 종

종 갈라졌다. 즉, 장애 권리와 교육에 적극적인 부모들의 대부분은 그들의 자식의 

특별한 욕구 또는 감지된 욕구 때문에 그것을 했다. 그러나 장애 활동가들은 개인

적으로 분리 교육을 경험하고 모든 분리 교육을 없앨 필요성에 대해 정치의식에  

1) 민주적 급진주의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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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렀기 때문에 교육 문제에 관여하게 되었다. 어떠한 내막이건 간에, 장애 운동

은 장애인들이 위험이 있든 없든 일상의 생활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보다 큰 그림을 

보았다. 반면에 부모들은 대개 자신의 자녀만 단지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어떻게 하면 장애 운동 내에서 가능한 한 많은 힘을 합치면서도 장

애인 활동가의 손에서 그 통제권을 유지하느냐에 관한 문제를 던져주었다. 다행히

도, 장애 운동 내의 개인들이 함께 일하며, 장애 운동이 성장․성공하는 것을 도와왔

던 공통 입장을 찾을 수 있는 많은 중복 부분이 있었다.

이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자립생활센터이었다. 첫 번째 센터인 버클리 자립생활센

터는 1973년도에 시작되었지만, 대부분의 자립생활센터는 1980년대 초반에 세워졌

다. 지금은 300개가 넘게 있다. 자립생활센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장애 운동 내에

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초기 장애 지도자들의 대부분이 자립

생활센터에, 그리고 보다 광범위한 장애 운동의 기본 철학의 기초의 많은 것을 형

성했던 자립생활의 철학(자조를 통한 능력 부여)에 관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가장 광범위한 함의로 말하자면, 자립생활운동은 수백만 미국 장애인에 있어 민권 

운동이었다. 그것은 분리와 차별에 반대하는 항의의 물결이었고, 사회의 책임과  

기쁨을 완전히 공유할 장애인의 권리와 능력 확인의 물결이었다.

사실, 미국 여기저기에서 자립생활센터의 확산은 지난 50년 동안 장애인을 위한  

많은 중요한 진보 중의 하나이다. 다른 것들로는 민권회복법(Civil Rights Restora

tion Act), 공정주택개정법(Fair Housing Amendments Act), 미국장애인법(American

s with Disabilities Act) 등과 같은 중요 법률의 통과, 몇몇 도시에서 활동가의 

중심핵의 발달 ― 몇몇은 ADAPT에, 그 밖의 사람들은 지역의 그룹과 문제에 연결됨 

―, 정보교환과 조정의 강화 등을 포함한다. 특히, 장애 활동가에 의한 수년간의 

동원과 법안 통과 운동의 극치인 1990년 미국장애인법의 통과는 많은 전선(戰線)에

서 승리로 보였다. 이처럼 미국의 운동은 한정되고 깨지기 쉬우나 중요한‘성숙’

에 도달했다. 그것은 반가운 소식이었다. 나쁜 소식은 미국장애인법과 장애인이 사회

정의 활동가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우익의 반발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장애인 사회 대부

분의 현실(극심한 고립, 실업의 만연, 질 나쁜 교육, 계속되는 차별․무시․학대․시설수용․자
기연민 등) 또한 좋지 않다. 장애인이 미국에서 아직도 사회의 주류에서 가장 처지고 미조

직된 부분이라는 것은 여전히 사실이고, 50년 전보다 단지 점진적으로만 형편이 더 좋아졌

다는 것도 거의 틀림없다. 게다가 미국에서 일반적인 수동적 정치 문화와 결부되어, 장애 

운동 내에서 강한 좌익 세력의 부재는 운동 자체 내에서 보수주의와 관료주의의 성장을 낳

았다. 게다가 장애 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정치적 문제들은 아직 많다. 이들 문제란 ADA와 

다른 법적 명령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다수의 특정 쟁점을 중심으로 하여 어떻게 조직하는

가, 장애 운동 내에서 계급․인종․성별의 문제와 어떻게 씨름하는가, 장애에 대한 차별이나 

뒤떨어진 사고방식과 어떻게 싸우는가, 선거 정치와 관련하여 장애 운동이 어떤 영향을 끼

치는가(그리고 민주당이나 다른 정치적 성향과 어떻게 관계하는가), 다른 문제나 운동과

는 언제 어떻게 연합하는가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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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장애 운동 자체는 이데올로기의 중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페미니스트   

이론이 대단히 다른 관점을 가진 무수한 진영으로 쪼개졌던 것처럼, 장애 운동 내

에 다양한 정치적 관점과 정치적 경향이 있어 왔다. 이들에는 규모나 영향력 순으

로, 장애 분야에서 일하는 활동가, 자유주의의 정치적 지향을 가지고 있는 활동가,  

몇몇 장애 관련 조직에 의한 쟁점에 관련된 활동가, 사회서비스․학계․정부 전문가  

유형 ― 몇몇은 장애가 있을 수도 있다 ―, Alinsky1)같은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특정 쟁점을 중심으로 하여 주로 활동하는 ― ADAPT 그룹과 같은 ― 투쟁적인 사람

들, 교육의 쟁점에 주로 관계하는 장애아동 부모들, ADAPT나 학문적․정책 연구 또는 

자립생활센터에 관계할지도 모르는 좌파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유한 장애

인이거나 자선사업을 통해 연결된 사람들인 부르주아 집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장애 운동 내에는 특정 쟁점들이 있어, 그 안에서 다양한 정치적 성향 사이에서   

전략상 불일치가 자연적으로 발생했다. 이것은 의료개혁․교육․주택과 같은 국가적  

관심사를 중심으로 분명히 나타났는데, 여기에서 정치적․계급적 지향을 보면 그들

의 문제와 해결책이 얼마나 광범위한가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을 알 수 있었다. 한 

좋은 예는 교육일지도 모른다. 대부분 장애와 관련하여 요구사항은 교육에 대한 동

등한 접근을 포함했다. 즉, 장애 학생은 일반교실에서 교육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론자와 좌파 사람들은 여기서 한술 더 떴다. 전체 교육 체계가 ― 인종과 계급

이 중요한 식별자인 도시 지역에서 특히 ― 뒤죽박죽이며, 그것은 자본주의의 전체

적인 우선순위의 반영이고, 대부분의 학생이 질 나쁜 교육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은 교육에서 일어날 필요가 있는 근본적인 구조 변화의 단지 한 부분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본질적으로, 교육에서의 평등은 매우 한정된 비전이었다.

또한 운동의 관리와 지향에 관하여 장애 운동에서 장애인 활동가와 그 밖의 사람들 

사이에 정치적인 싸움이 있었다. 예를 들어, 사회서비스와 정부 배경을 가진 다수

의 사람은 정부 프로그램,‘특수’학교, 재활 기관, ― 장애인에 의해서가 아니고 

― 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클럽에서 출세를 했다. 활동가들이 장애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에서의 중심적인 지위와 민권 의제를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반작용이 

나타났다. 보수파는 현상(現狀)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활동가들의 정치활동과 투쟁

성을 거부했다. 게다가 장애 운동의 정치활동은 직․간접적으로 보수적 관점으로   

하여금 비평을 받도록 했고, 비장애인으로 하여금 후원자와 조연의 역할로 격하시켰

다. 이러한 갈등과 차이는 매우 복잡했다. 다시 교육의 예를 들자면, 장애아동의 

부모들은 그 분야에서 옹호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부모들은 장애인에 비해서 

손색이 없는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분명히 부모들은 모든 교육과정

에서 교육에 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부모들의 지향과 장애 운동의 지향은 종

종 갈라졌다. 즉, 장애 권리와 교육에 적극적인 부모들의 대부분은 그들의 자식의 

특별한 욕구 또는 감지된 욕구 때문에 그것을 했다. 그러나 장애 활동가들은 개인

적으로 분리 교육을 경험하고 모든 분리 교육을 없앨 필요성에 대해 정치의식에  

1) 민주적 급진주의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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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렀기 때문에 교육 문제에 관여하게 되었다. 어떠한 내막이건 간에, 장애 운동

은 장애인들이 위험이 있든 없든 일상의 생활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보다 큰 그림을 

보았다. 반면에 부모들은 대개 자신의 자녀만 단지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어떻게 하면 장애 운동 내에서 가능한 한 많은 힘을 합치면서도 장

애인 활동가의 손에서 그 통제권을 유지하느냐에 관한 문제를 던져주었다. 다행히

도, 장애 운동 내의 개인들이 함께 일하며, 장애 운동이 성장․성공하는 것을 도와왔

던 공통 입장을 찾을 수 있는 많은 중복 부분이 있었다.

이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자립생활센터이었다. 첫 번째 센터인 버클리 자립생활센

터는 1973년도에 시작되었지만, 대부분의 자립생활센터는 1980년대 초반에 세워졌

다. 지금은 300개가 넘게 있다. 자립생활센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장애 운동 내에

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초기 장애 지도자들의 대부분이 자립

생활센터에, 그리고 보다 광범위한 장애 운동의 기본 철학의 기초의 많은 것을 형

성했던 자립생활의 철학(자조를 통한 능력 부여)에 관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가장 광범위한 함의로 말하자면, 자립생활운동은 수백만 미국 장애인에 있어 민권 

운동이었다. 그것은 분리와 차별에 반대하는 항의의 물결이었고, 사회의 책임과  

기쁨을 완전히 공유할 장애인의 권리와 능력 확인의 물결이었다.

사실, 미국 여기저기에서 자립생활센터의 확산은 지난 50년 동안 장애인을 위한  

많은 중요한 진보 중의 하나이다. 다른 것들로는 민권회복법(Civil Rights Restora

tion Act), 공정주택개정법(Fair Housing Amendments Act), 미국장애인법(American

s with Disabilities Act) 등과 같은 중요 법률의 통과, 몇몇 도시에서 활동가의 

중심핵의 발달 ― 몇몇은 ADAPT에, 그 밖의 사람들은 지역의 그룹과 문제에 연결됨 

―, 정보교환과 조정의 강화 등을 포함한다. 특히, 장애 활동가에 의한 수년간의 

동원과 법안 통과 운동의 극치인 1990년 미국장애인법의 통과는 많은 전선(戰線)에

서 승리로 보였다. 이처럼 미국의 운동은 한정되고 깨지기 쉬우나 중요한‘성숙’

에 도달했다. 그것은 반가운 소식이었다. 나쁜 소식은 미국장애인법과 장애인이 사회

정의 활동가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우익의 반발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장애인 사회 대부

분의 현실(극심한 고립, 실업의 만연, 질 나쁜 교육, 계속되는 차별․무시․학대․시설수용․자
기연민 등) 또한 좋지 않다. 장애인이 미국에서 아직도 사회의 주류에서 가장 처지고 미조

직된 부분이라는 것은 여전히 사실이고, 50년 전보다 단지 점진적으로만 형편이 더 좋아졌

다는 것도 거의 틀림없다. 게다가 미국에서 일반적인 수동적 정치 문화와 결부되어, 장애 

운동 내에서 강한 좌익 세력의 부재는 운동 자체 내에서 보수주의와 관료주의의 성장을 낳

았다. 게다가 장애 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정치적 문제들은 아직 많다. 이들 문제란 ADA와 

다른 법적 명령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다수의 특정 쟁점을 중심으로 하여 어떻게 조직하는

가, 장애 운동 내에서 계급․인종․성별의 문제와 어떻게 씨름하는가, 장애에 대한 차별이나 

뒤떨어진 사고방식과 어떻게 싸우는가, 선거 정치와 관련하여 장애 운동이 어떤 영향을 끼

치는가(그리고 민주당이나 다른 정치적 성향과 어떻게 관계하는가), 다른 문제나 운동과

는 언제 어떻게 연합하는가 등을 포함한다.

5강 장애인의 정치참여와 새 정부 장애인 정책의 방향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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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장애 운동

일본의 장애 운동은 1960년대와 1970년대 베트남 전 반대 운동, 학생 운동, 환경  

운동, 페미니스트 운동, Buraku2) 해방 운동 등, 그 시대의 다른 사회 운동과 함께 

태어났다. 장애인들은 차별 대우에 대한 항의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

다. 본 절에서는 Aoi Shiba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일본의 장애 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던 뇌성마비인 그룹이다.

1957년에 교육받은 엘리트 중 몇몇이 뇌성마비인을 위한 Aoi Shiba라 불리는 하나

의 그룹을 설립했다. 처음에 그 그룹의 활동은 다른 장애인 조직이 각 회원에게   

제공했었던 활동인, 레크리에이션과 사회화로만 제한되었다. 그러다 그 그룹은 뇌

성마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보다 깊은 자각을 발전시키기 시

작하였다. 1961년에 그들은 일본 정부의 보건복지부와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들은 장애인을 위한 복지연금의 증대를 포함하여 12가지의 정책 변화를 요구하였

다. 그들의 요구에는 영구 주거 시설의 설치와 같은, 지금의 장애 옹호자들이 강하

게 반대했을 항목도 포함되어 있었다. Aoi Shiba가 성장하면서, 새로운 그룹을    

흡수함에 따라 Aoi Shiba의 지도부도 바뀌었고, 방향 역시 바뀌었다. Aoi Shiba는 

1976년 장애 조직들의 연합인 Zenshoren을 설립하는 데 지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다른 정치적인 조직에서처럼 Aoi Shiba도 내부 갈등에 직면했다. 이것 중의 하나는 

그 운동 안에 비장애인을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된 것이었다.‘장애 권위’(disabil

ity authority)를 세우기 위해 몇몇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은 단지‘수족’― 비장

애인은 장애인의 요구에 전념해야 하고 그들의 의견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 ― 이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개인 보조자에게 대금을 지불한다는 생각은 그 

운동의 초기 활동가들의 마음에는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비장애인 지지자

들은 그들이 무료의 노동을 제공하지만, 그 운동에 대하여 발언권은 없다는 그러한  

종속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그들이 부닥친 또 다른 문제는 억압의 등급을 매기고 있었다는 것인데, 거기에서  

성차별주의가 가장 경미한 것으로 분류되었다. 한 어머니가 자신의 장애아를 죽였

을 때, 장애 운동은 어머니들을 적으로 보았다. 그들의 슬로건은‘부모님, 죽이지 

마세요!’가 아니라‘어머니, 죽이지 마세요!’였다. 장애 운동은 이 사건에서    

성 차별주의와‘능력주의’(ableism)의 교차점을 인정하는 데 실패했다. 그렇게 사

회의 다른 억압을 무시함에 의하여, 장애 운동은 많은 사람에게 불편한 곳이 되었다.

Aoi Shiba는 많은 쟁점에서의 의견 차이 때문에 내부에서 조직 갈등을 경험했다. 

많은 사람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조직을 떠났다. 

2) Buraku 사람들은 150년 전에 무사 시대 동안 조상이 최하위의 사회계급에 속했던 일본 국민이다. 

그들은 오늘날도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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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모든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Aoi Shiba는 일본의 현대 장애 운동의 빛나는 

별로 기억되어야 한다. 현재 장애 운동의 많은 지도자가 Aoi Shiba 운동에 의해   

그들의 의식이 높아졌으며 결과적으로 계속 활동적이었다. 

1970년대 장애 운동 안에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몇몇 장애 활동가들은 시설이나 

부모 집의 제한을 떠나 자원 활동 보조자에 의해 지원받는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1980년대에는, 장애 조직은 차별 사건에 반응하여 시위를 이끌기보

다는 장애인의 일상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 지역 정부와 협상하는데 더 많은 에너

지를 투입하였다. 1980년대에 이르자, 정부 기관들은 협상 테이블에 장애인이 있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었고, 장애 조직은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몇몇 영역에서 장애 조직은 그들 자신의 개인 보조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서비스 공급자가 됨에 의하여 장애 조직은 시설이나 부모 집을 떠나고 싶지만,   

방법을 몰랐던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도왔다. 장애 조직은 

보조라는 것은 ― 금전적 보상 없이 ―‘순수’해야 한다고 여전히 믿고 있는 1970

년대 운동 동료 중 몇몇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몇 가지 의견의 충돌

에도 불구하고, 그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내의 요구에 반응하며 발전했다.

개인 보조라는 쟁점 이외에도, 1980년대 장애 조직은 많은 영역에서 활동적이었다.   

장애 옹호자들이 시의회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들려질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을 때, 24시간 

보조자의 돌봄을 필요로 했던 한 어머니가 의원직에 입후보했고 1990년에 성공하였다.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는 미국 장애 운동과 자립생활운동의 선구자인 Ed Roberts

와 Judy Heumann을 포함하여 미국으로부터 옹호자들의 방문으로 이끌었다. 1981년 

일본을 방문할 때까지 미국의 장애 운동은 미국 도시에 몇 개의 자립생활센터를   

설립했었다. 그 당시 Ed Roberts는 캘리포니아 주 직업재활국(Department of Vocat

ional Rehabilitation)의 국장이었고, Judy Heumann은 버클리 자립생활 센터의   

부(副)관리자였다. 그들과 다른 미국 옹호자들은 많은 일본 도시에서 회의에 참석

했고, 정부와 지역사회 기관의 중요한 임원 자격으로뿐 아니라 자립생활센터의    

설명으로 장애인 참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물론, 참석하고 있던 일본인 

중에는 1970년대 장애 운동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왔었던 사람들도 있었다.

미국의 것을 본으로 삼아 1986년에 첫 번째 자립생활센터가 도쿄 교외에서 문을   

열었는데, 미국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주로 직원으로 근무했다. 1991년에 자립생

활센터의 협회인 ‘일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Japan Council on Independent Liv

ing Centers)가 자립생활운동을 조정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본 협의회는 새로운  

센터의 창설을 원조하고, 기존 센터들 간에 협력을 촉진하며, 그들의 활동을 유지․
향상시키는 것을 도울 정부 계약과 민간재단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한 대중의 인정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

에 관하여 대중을 교육하며, 모든 그러한 침해의 근절을 위하여 옹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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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장애 운동

일본의 장애 운동은 1960년대와 1970년대 베트남 전 반대 운동, 학생 운동, 환경  

운동, 페미니스트 운동, Buraku2) 해방 운동 등, 그 시대의 다른 사회 운동과 함께 

태어났다. 장애인들은 차별 대우에 대한 항의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

다. 본 절에서는 Aoi Shiba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일본의 장애 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던 뇌성마비인 그룹이다.

1957년에 교육받은 엘리트 중 몇몇이 뇌성마비인을 위한 Aoi Shiba라 불리는 하나

의 그룹을 설립했다. 처음에 그 그룹의 활동은 다른 장애인 조직이 각 회원에게   

제공했었던 활동인, 레크리에이션과 사회화로만 제한되었다. 그러다 그 그룹은 뇌

성마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보다 깊은 자각을 발전시키기 시

작하였다. 1961년에 그들은 일본 정부의 보건복지부와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들은 장애인을 위한 복지연금의 증대를 포함하여 12가지의 정책 변화를 요구하였

다. 그들의 요구에는 영구 주거 시설의 설치와 같은, 지금의 장애 옹호자들이 강하

게 반대했을 항목도 포함되어 있었다. Aoi Shiba가 성장하면서, 새로운 그룹을    

흡수함에 따라 Aoi Shiba의 지도부도 바뀌었고, 방향 역시 바뀌었다. Aoi Shiba는 

1976년 장애 조직들의 연합인 Zenshoren을 설립하는 데 지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다른 정치적인 조직에서처럼 Aoi Shiba도 내부 갈등에 직면했다. 이것 중의 하나는 

그 운동 안에 비장애인을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된 것이었다.‘장애 권위’(disabil

ity authority)를 세우기 위해 몇몇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은 단지‘수족’― 비장

애인은 장애인의 요구에 전념해야 하고 그들의 의견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 ― 이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개인 보조자에게 대금을 지불한다는 생각은 그 

운동의 초기 활동가들의 마음에는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비장애인 지지자

들은 그들이 무료의 노동을 제공하지만, 그 운동에 대하여 발언권은 없다는 그러한  

종속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그들이 부닥친 또 다른 문제는 억압의 등급을 매기고 있었다는 것인데, 거기에서  

성차별주의가 가장 경미한 것으로 분류되었다. 한 어머니가 자신의 장애아를 죽였

을 때, 장애 운동은 어머니들을 적으로 보았다. 그들의 슬로건은‘부모님, 죽이지 

마세요!’가 아니라‘어머니, 죽이지 마세요!’였다. 장애 운동은 이 사건에서    

성 차별주의와‘능력주의’(ableism)의 교차점을 인정하는 데 실패했다. 그렇게 사

회의 다른 억압을 무시함에 의하여, 장애 운동은 많은 사람에게 불편한 곳이 되었다.

Aoi Shiba는 많은 쟁점에서의 의견 차이 때문에 내부에서 조직 갈등을 경험했다. 

많은 사람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조직을 떠났다. 

2) Buraku 사람들은 150년 전에 무사 시대 동안 조상이 최하위의 사회계급에 속했던 일본 국민이다. 

그들은 오늘날도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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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모든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Aoi Shiba는 일본의 현대 장애 운동의 빛나는 

별로 기억되어야 한다. 현재 장애 운동의 많은 지도자가 Aoi Shiba 운동에 의해   

그들의 의식이 높아졌으며 결과적으로 계속 활동적이었다. 

1970년대 장애 운동 안에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몇몇 장애 활동가들은 시설이나 

부모 집의 제한을 떠나 자원 활동 보조자에 의해 지원받는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1980년대에는, 장애 조직은 차별 사건에 반응하여 시위를 이끌기보

다는 장애인의 일상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 지역 정부와 협상하는데 더 많은 에너

지를 투입하였다. 1980년대에 이르자, 정부 기관들은 협상 테이블에 장애인이 있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었고, 장애 조직은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몇몇 영역에서 장애 조직은 그들 자신의 개인 보조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서비스 공급자가 됨에 의하여 장애 조직은 시설이나 부모 집을 떠나고 싶지만,   

방법을 몰랐던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도왔다. 장애 조직은 

보조라는 것은 ― 금전적 보상 없이 ―‘순수’해야 한다고 여전히 믿고 있는 1970

년대 운동 동료 중 몇몇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몇 가지 의견의 충돌

에도 불구하고, 그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내의 요구에 반응하며 발전했다.

개인 보조라는 쟁점 이외에도, 1980년대 장애 조직은 많은 영역에서 활동적이었다.   

장애 옹호자들이 시의회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들려질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을 때, 24시간 

보조자의 돌봄을 필요로 했던 한 어머니가 의원직에 입후보했고 1990년에 성공하였다.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는 미국 장애 운동과 자립생활운동의 선구자인 Ed Roberts

와 Judy Heumann을 포함하여 미국으로부터 옹호자들의 방문으로 이끌었다. 1981년 

일본을 방문할 때까지 미국의 장애 운동은 미국 도시에 몇 개의 자립생활센터를   

설립했었다. 그 당시 Ed Roberts는 캘리포니아 주 직업재활국(Department of Vocat

ional Rehabilitation)의 국장이었고, Judy Heumann은 버클리 자립생활 센터의   

부(副)관리자였다. 그들과 다른 미국 옹호자들은 많은 일본 도시에서 회의에 참석

했고, 정부와 지역사회 기관의 중요한 임원 자격으로뿐 아니라 자립생활센터의    

설명으로 장애인 참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물론, 참석하고 있던 일본인 

중에는 1970년대 장애 운동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왔었던 사람들도 있었다.

미국의 것을 본으로 삼아 1986년에 첫 번째 자립생활센터가 도쿄 교외에서 문을   

열었는데, 미국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주로 직원으로 근무했다. 1991년에 자립생

활센터의 협회인 ‘일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Japan Council on Independent Liv

ing Centers)가 자립생활운동을 조정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본 협의회는 새로운  

센터의 창설을 원조하고, 기존 센터들 간에 협력을 촉진하며, 그들의 활동을 유지․
향상시키는 것을 도울 정부 계약과 민간재단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한 대중의 인정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

에 관하여 대중을 교육하며, 모든 그러한 침해의 근절을 위하여 옹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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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한국 장애 운동이 가야 할 방향

지난 4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장애 운동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왔

으며, 근래 들어 그 역동성은 놀랄 만하다.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장애 운동

은 많은 영역에서 노력을 계속해야 하며, 중요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

을 수 있다.

1) 장애 운동이 중앙에서 지역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2) 장애 운동 내에 권력이 분산되어야 하고 내부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3) 장애 운동 내에서 여성 장애인, 지적 장애인, 중증 장애인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4) 장애 운동은 장애 대중에 근거해야 한다.

5) 장애 대중이 장애와 장애 문제를 정치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의식을 고양시키고, 정치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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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장애애인인차차별별금금지지  및및  권권리리구구제제  등등에에  관관한한  법법률률  

((  약약칭칭::  장장애애인인차차별별금금지지법법  ))

[시행 2023. 1. 28.] [법률 제18334호, 2021. 7. 2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1

제제11장장  총총칙칙

제제11조조((목목적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제22조조((장장애애와와  장장애애인인))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

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제33조조((정정의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3. 21., 2009. 5. 22., 2010. 5. 11., 2011. 3. 29., 2011. 6. 7., 

2013. 3. 23., 2016. 2. 3., 2017. 9. 19., 2020. 6. 9.>

1.“광고”라 함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

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2.“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3.“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

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장애

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보조공학기기 및 「정보

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기,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의 관계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관련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4.“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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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6.“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ㆍ「초ㆍ중

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

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교육책임자”라 함은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8.“정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구분한다.

    가)“전자정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 

    한다. 이 경우 “자연인 및 법인”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도 포함되

    는 것으로 본다.

    나)“비전자정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제

    외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한국수어,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하며, 그 생산ㆍ획득ㆍ가공

    ㆍ보유 주체가 자연인ㆍ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다)“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9.“정보통신”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을 말

하며, 그 주체가 자연인ㆍ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10.“문화ㆍ예술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

(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11.“문화ㆍ예술사업자”라 함은 문화ㆍ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ㆍ개

발ㆍ제작ㆍ생산ㆍ전시ㆍ유통ㆍ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관광활동”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의 용역 등을 제공

받거나 관광에 딸린 시설을 이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13.“체육”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체육 및 학교체육, 놀이, 게임, 

스포츠, 레저, 레크리에이션 등 체육으로 간주되는 모든 신체활동을 말한다.

14.“가정 및 가족”이라 함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가정 및 

가족을 말한다.

15.“복지시설 등”이라 함은 장애인이 장ㆍ단기간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회

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16.“시설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

물, 거실 및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17.“이동 및 교통수단 등”이라 함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 및 보도와 「교

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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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건강권”이라 함은 보건교육, 장애로 인한 후유장애와 질병 예방 및 치료, 영

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며, 의료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19.“의료인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제1항 따른 의료인과 국가 및 관련 협

회 등에서 정한 자격ㆍ면허 등을 취득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

치료사, 의지ㆍ보조기 기사 등 장애인의 건강에 개입되는 사람을 말한다.

20.“의료기관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치료기관, 약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정

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21.“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ㆍ정신적ㆍ

정서적ㆍ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제제44조조((차차별별행행위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

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

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

ㆍ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ㆍ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

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

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

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

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

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

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

한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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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6.“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ㆍ「초ㆍ중

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

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교육책임자”라 함은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8.“정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구분한다.

    가)“전자정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 

    한다. 이 경우 “자연인 및 법인”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도 포함되

    는 것으로 본다.

    나)“비전자정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제

    외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한국수어,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하며, 그 생산ㆍ획득ㆍ가공

    ㆍ보유 주체가 자연인ㆍ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다)“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9.“정보통신”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을 말

하며, 그 주체가 자연인ㆍ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10.“문화ㆍ예술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

(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11.“문화ㆍ예술사업자”라 함은 문화ㆍ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ㆍ개

발ㆍ제작ㆍ생산ㆍ전시ㆍ유통ㆍ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관광활동”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의 용역 등을 제공

받거나 관광에 딸린 시설을 이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13.“체육”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체육 및 학교체육, 놀이, 게임, 

스포츠, 레저, 레크리에이션 등 체육으로 간주되는 모든 신체활동을 말한다.

14.“가정 및 가족”이라 함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가정 및 

가족을 말한다.

15.“복지시설 등”이라 함은 장애인이 장ㆍ단기간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회

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16.“시설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

물, 거실 및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17.“이동 및 교통수단 등”이라 함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 및 보도와 「교

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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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건강권”이라 함은 보건교육, 장애로 인한 후유장애와 질병 예방 및 치료, 영

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며, 의료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19.“의료인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제1항 따른 의료인과 국가 및 관련 협

회 등에서 정한 자격ㆍ면허 등을 취득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

치료사, 의지ㆍ보조기 기사 등 장애인의 건강에 개입되는 사람을 말한다.

20.“의료기관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치료기관, 약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정

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21.“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ㆍ정신적ㆍ

정서적ㆍ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제제44조조((차차별별행행위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

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

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

ㆍ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ㆍ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

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

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

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

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

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

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

한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록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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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

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

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

로 본다.

④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제55조조((차차별별판판단단)) 

①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

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본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

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제66조조((차차별별금금지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제77조조((자자기기결결정정권권  및및  선선택택권권))  

①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제88조조((국국가가  및및  지지방방자자치치단단체체의의  의의무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

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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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88조조의의22((실실태태조조사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

보하기 위하여 3년마다 이 법의 이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

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관

련 기관ㆍ시설ㆍ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

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제제99조조((다다른른  법법률률과과의의  관관계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제22장장  차차별별금금지지

제1절 고용  

제제1100조조((차차별별금금지지)) 

①사용자는 모집ㆍ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ㆍ배치ㆍ승진ㆍ전보, 정년ㆍ퇴직ㆍ

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제1111조조((정정당당한한  편편의의제제공공  의의무무)) 

①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1. 시설ㆍ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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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

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

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

로 본다.

④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제55조조((차차별별판판단단)) 

①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

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본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

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제66조조((차차별별금금지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제77조조((자자기기결결정정권권  및및  선선택택권권))  

①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제88조조((국국가가  및및  지지방방자자치치단단체체의의  의의무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

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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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88조조의의22((실실태태조조사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

보하기 위하여 3년마다 이 법의 이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

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관

련 기관ㆍ시설ㆍ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

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제제99조조((다다른른  법법률률과과의의  관관계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제22장장  차차별별금금지지

제1절 고용  

제제1100조조((차차별별금금지지)) 

①사용자는 모집ㆍ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ㆍ배치ㆍ승진ㆍ전보, 정년ㆍ퇴직ㆍ

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제1111조조((정정당당한한  편편의의제제공공  의의무무)) 

①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1. 시설ㆍ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부록  209



제16기 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

- 210 -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ㆍ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ㆍ운영과 낭독자, 한국수어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②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

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제1122조조((의의학학적적  검검사사의의  금금지지)) 

①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

담한다. 사용자의 비용부담 방식 및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장애인의 건강상태나 장애 또는 과거 장애경

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교육

제제1133조조((차차별별금금지지)) 

①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6. 7.>

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를 준수하

여야 한다. <개정 2010. 5. 11.>

③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ㆍ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

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

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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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5. 11.>

제제1144조조((정정당당한한  편편의의제제공공  의의무무)) 

①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2. 3., 2017. 12. 19.>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

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ㆍ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

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ㆍ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

다. 이하 같다)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ㆍ확대프로그램, 보청

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

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

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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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ㆍ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ㆍ운영과 낭독자, 한국수어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②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

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제1122조조((의의학학적적  검검사사의의  금금지지)) 

①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

담한다. 사용자의 비용부담 방식 및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장애인의 건강상태나 장애 또는 과거 장애경

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교육

제제1133조조((차차별별금금지지)) 

①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6. 7.>

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를 준수하

여야 한다. <개정 2010. 5. 11.>

③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ㆍ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

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

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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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5. 11.>

제제1144조조((정정당당한한  편편의의제제공공  의의무무)) 

①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2. 3., 2017. 12. 19.>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

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ㆍ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

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ㆍ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

다. 이하 같다)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ㆍ확대프로그램, 보청

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

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

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부록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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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제제1155조조((재재화화ㆍㆍ용용역역  등등의의  제제공공에에  있있어어서서의의  차차별별금금지지)) 

①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ㆍ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

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ㆍ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

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④ 제3항에 따른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7. 27.>

제제1166조조((토토지지  및및  건건물물의의  매매매매ㆍㆍ임임대대  등등에에  있있어어서서의의  차차별별금금지지)) 

토지 및 건물의 소유ㆍ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분리ㆍ배제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제1177조조((금금융융상상품품  및및  서서비비스스  제제공공에에  있있어어서서의의  차차별별금금지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

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제1188조조((시시설설물물  접접근근ㆍㆍ이이용용의의  차차별별금금지지)) 

①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ㆍ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

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

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ㆍ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

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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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제1199조조((이이동동  및및  교교통통수수단단  등등에에서서의의  차차별별금금지지)) 

①「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ㆍ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5. 11.>

②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ㆍ동반한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

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

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

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을 장애인 아닌 사람

과 동등하게 거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제4항 및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제2200조조((정정보보접접근근에에서서의의  차차별별금금지지)) 

①개인ㆍ법인ㆍ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

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장애인 관련자로서 한국수어 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

여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

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ㆍ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개정 201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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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제제1155조조((재재화화ㆍㆍ용용역역  등등의의  제제공공에에  있있어어서서의의  차차별별금금지지)) 

①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ㆍ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

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ㆍ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

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④ 제3항에 따른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7. 27.>

제제1166조조((토토지지  및및  건건물물의의  매매매매ㆍㆍ임임대대  등등에에  있있어어서서의의  차차별별금금지지)) 

토지 및 건물의 소유ㆍ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분리ㆍ배제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제1177조조((금금융융상상품품  및및  서서비비스스  제제공공에에  있있어어서서의의  차차별별금금지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

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제1188조조((시시설설물물  접접근근ㆍㆍ이이용용의의  차차별별금금지지)) 

①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ㆍ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

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

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ㆍ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

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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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제1199조조((이이동동  및및  교교통통수수단단  등등에에서서의의  차차별별금금지지)) 

①「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ㆍ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5. 11.>

②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ㆍ동반한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

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

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

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을 장애인 아닌 사람

과 동등하게 거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제4항 및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제2200조조((정정보보접접근근에에서서의의  차차별별금금지지)) 

①개인ㆍ법인ㆍ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

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장애인 관련자로서 한국수어 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

여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

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ㆍ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개정 2016. 2. 3.>

부록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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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2211조조((정정보보통통신신ㆍㆍ의의사사소소통통  등등에에서서의의  정정당당한한  편편의의제제공공의의무무)) 

① 제3조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ㆍ제11호ㆍ제19호ㆍ제20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3호ㆍ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

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ㆍ배포하는 전자

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

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2. 3., 2017. 9. 19.>

② 행위자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

ㆍ무선 정보통신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③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

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사ㆍ문자통역사ㆍ음성통역자ㆍ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2021. 7. 27.>

④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1., 2016. 2. 3., 2021. 7. 27.>

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

당한다)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를 포함한다)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1., 2013. 3. 23., 2017. 7. 26., 2021. 7. 27.>

⑥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

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19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ㆍ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

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11., 2014. 1. 28., 2017. 12. 19., 2021. 7. 27., 2021. 12. 7.>

1.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

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⑦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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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 제2항에 따른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5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5. 11., 2013. 8. 13., 2021. 7. 27.>

[제목개정 2010. 5. 11.]

제제2222조조((개개인인정정보보보보호호)) 

①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ㆍ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3. 29.>

③장애아동이나 정신장애인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장애인에 있어서 당해 장

애인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관련된 동의행위를 대리하는 자는 「민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제2233조조((정정보보접접근근ㆍㆍ의의사사소소통통에에서서의의  국국가가  및및  지지방방자자치치단단체체의의  의의무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ㆍ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ㆍ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ㆍ제작ㆍ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한국수어, 구

화,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

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

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

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16. 2. 3., 2017. 12. 19.>

제제2244조조((문문화화ㆍㆍ예예술술활활동동의의  차차별별금금지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ㆍ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ㆍ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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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2211조조((정정보보통통신신ㆍㆍ의의사사소소통통  등등에에서서의의  정정당당한한  편편의의제제공공의의무무)) 

① 제3조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ㆍ제11호ㆍ제19호ㆍ제20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3호ㆍ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

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ㆍ배포하는 전자

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

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2. 3., 2017. 9. 19.>

② 행위자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

ㆍ무선 정보통신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③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

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사ㆍ문자통역사ㆍ음성통역자ㆍ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2021. 7. 27.>

④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1., 2016. 2. 3., 2021. 7. 27.>

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

당한다)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를 포함한다)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1., 2013. 3. 23., 2017. 7. 26., 2021. 7. 27.>

⑥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

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19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ㆍ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

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11., 2014. 1. 28., 2017. 12. 19., 2021. 7. 27., 2021. 12. 7.>

1.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

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⑦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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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 제2항에 따른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5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5. 11., 2013. 8. 13., 2021. 7. 27.>

[제목개정 2010. 5. 11.]

제제2222조조((개개인인정정보보보보호호)) 

①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ㆍ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3. 29.>

③장애아동이나 정신장애인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장애인에 있어서 당해 장

애인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관련된 동의행위를 대리하는 자는 「민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제2233조조((정정보보접접근근ㆍㆍ의의사사소소통통에에서서의의  국국가가  및및  지지방방자자치치단단체체의의  의의무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ㆍ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ㆍ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ㆍ제작ㆍ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한국수어, 구

화,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

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

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

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16. 2. 3., 2017. 12. 19.>

제제2244조조((문문화화ㆍㆍ예예술술활활동동의의  차차별별금금지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ㆍ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ㆍ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록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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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ㆍ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ㆍ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ㆍ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제2244조조의의22((관관광광활활동동의의  차차별별금금지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

에게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

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

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

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9. 19.]

제제2255조조((체체육육활활동동의의  차차별별금금지지)) 

①체육활동을 주최ㆍ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ㆍ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

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

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

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

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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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제제2266조조((사사법법ㆍㆍ행행정정절절차차  및및  서서비비스스  제제공공에에  있있어어서서의의  차차별별금금지지)) 

①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

호ㆍ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

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

제ㆍ분리ㆍ거부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

배제ㆍ분리ㆍ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④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

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

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

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

는 아니 된다.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

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1., 2012. 10. 22.>

⑦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ㆍ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

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

여야 한다.

⑧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제2277조조((참참정정권권))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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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ㆍ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ㆍ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ㆍ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제2244조조의의22((관관광광활활동동의의  차차별별금금지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

에게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

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

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

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9. 19.]

제제2255조조((체체육육활활동동의의  차차별별금금지지)) 

①체육활동을 주최ㆍ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ㆍ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

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

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

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

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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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제제2266조조((사사법법ㆍㆍ행행정정절절차차  및및  서서비비스스  제제공공에에  있있어어서서의의  차차별별금금지지)) 

①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

호ㆍ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

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

제ㆍ분리ㆍ거부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

배제ㆍ분리ㆍ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④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

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

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

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

는 아니 된다.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

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1., 2012. 10. 22.>

⑦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ㆍ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

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

여야 한다.

⑧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제2277조조((참참정정권권))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록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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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

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

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

야 한다.

③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5절 모ㆍ부성권, 성 등 

제제2288조조((모모ㆍㆍ부부성성권권의의  차차별별금금지지)) 

①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ㆍ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

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입양기관은 장애인이 입양하고자 할 때 장애를 이유로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을 제

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교육책임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그 보육교직원와 「아동복지

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그 종사자 등은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 자녀

를 구분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6. 7.>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그로부터 위탁 혹은 지원을 받아 운영

하는 기관은 장애인의 피임 및 임신ㆍ출산ㆍ양육 등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평등을 보

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정보ㆍ

활동보조 서비스 등의 제공 및 보조기기ㆍ도구 등의 개발 등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

하여야 한다.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양육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 법에

서 정한 차별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홍보ㆍ교육ㆍ지원ㆍ감독하여야 한다.

제제2299조조((성성에에서서의의  차차별별금금지지)) 

①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

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②가족ㆍ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이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

견ㆍ관습, 그 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ㆍ교육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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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건강권 등 

제제3300조조((가가족족ㆍㆍ가가정정ㆍㆍ복복지지시시설설  등등에에서서의의  차차별별금금지지)) 

①가족ㆍ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

요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가족ㆍ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가족ㆍ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이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ㆍ박탈ㆍ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

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가족ㆍ가정의 구성원인 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는 자녀 양육권과 친권의 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있어 장애인에게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ㆍ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복지시설 등의 장은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시

설에서의 생활 중 가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제3311조조((건건강강권권에에서서의의  차차별별금금지지)) 

①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

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의 의료행위와 의학연구 등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행위에 있

어서는 장애인의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 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 등에게 제

공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건강과 관련한 교육 과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의 성별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ㆍ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보건ㆍ의료 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인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제3322조조((괴괴롭롭힘힘  등등의의  금금지지))  

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

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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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

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

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

야 한다.

③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5절 모ㆍ부성권, 성 등 

제제2288조조((모모ㆍㆍ부부성성권권의의  차차별별금금지지)) 

①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ㆍ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

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입양기관은 장애인이 입양하고자 할 때 장애를 이유로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을 제

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교육책임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그 보육교직원와 「아동복지

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그 종사자 등은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 자녀

를 구분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6. 7.>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그로부터 위탁 혹은 지원을 받아 운영

하는 기관은 장애인의 피임 및 임신ㆍ출산ㆍ양육 등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평등을 보

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정보ㆍ

활동보조 서비스 등의 제공 및 보조기기ㆍ도구 등의 개발 등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

하여야 한다.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양육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 법에

서 정한 차별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홍보ㆍ교육ㆍ지원ㆍ감독하여야 한다.

제제2299조조((성성에에서서의의  차차별별금금지지)) 

①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

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②가족ㆍ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이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

견ㆍ관습, 그 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ㆍ교육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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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건강권 등 

제제3300조조((가가족족ㆍㆍ가가정정ㆍㆍ복복지지시시설설  등등에에서서의의  차차별별금금지지)) 

①가족ㆍ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

요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가족ㆍ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가족ㆍ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이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ㆍ박탈ㆍ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

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가족ㆍ가정의 구성원인 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는 자녀 양육권과 친권의 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있어 장애인에게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ㆍ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복지시설 등의 장은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시

설에서의 생활 중 가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제3311조조((건건강강권권에에서서의의  차차별별금금지지)) 

①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

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의 의료행위와 의학연구 등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행위에 있

어서는 장애인의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 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 등에게 제

공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건강과 관련한 교육 과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의 성별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ㆍ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보건ㆍ의료 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인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제3322조조((괴괴롭롭힘힘  등등의의  금금지지))  

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

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부록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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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

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

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제33장장  장장애애여여성성  및및  장장애애아아동동  등등

제제3333조조((장장애애여여성성에에  대대한한  차차별별금금지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하여 임신ㆍ출산ㆍ양육ㆍ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는 남성근로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장애여성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 지원

2. 자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방식의 지원

3. 그 밖에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④교육기관, 사업장, 복지시설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그 내용이 장애여성을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은 장애여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학습활동의 기회 제한 및 활동의 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2. 취업교육 및 진로선택의 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3. 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정보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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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와 제3항제3호에 필요

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제3344조조((장장애애여여성성에에  대대한한  차차별별금금지지를를  위위한한  국국가가  및및  지지방방자자치치단단체체의의  의의무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지원책 등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통계 및 

조사연구 등에 있어서도 장애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장애여성임을 이유로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제3355조조((장장애애아아동동에에  대대한한  차차별별금금지지)) 

①누구든지 장애를 가진 아동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아동을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

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제3366조조((장장애애아아동동에에  대대한한  차차별별금금지지를를  위위한한  국국가가  및및  지지방방자자치치단단체체의의  의의무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알맞은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장애아동을 보호

하는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제3377조조((정정신신적적  장장애애를를  가가진진  사사람람에에  대대한한  차차별별금금지지  등등))

①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ㆍ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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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

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

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제33장장  장장애애여여성성  및및  장장애애아아동동  등등

제제3333조조((장장애애여여성성에에  대대한한  차차별별금금지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하여 임신ㆍ출산ㆍ양육ㆍ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는 남성근로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장애여성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 지원

2. 자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방식의 지원

3. 그 밖에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④교육기관, 사업장, 복지시설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그 내용이 장애여성을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은 장애여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학습활동의 기회 제한 및 활동의 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2. 취업교육 및 진로선택의 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3. 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정보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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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와 제3항제3호에 필요

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제3344조조((장장애애여여성성에에  대대한한  차차별별금금지지를를  위위한한  국국가가  및및  지지방방자자치치단단체체의의  의의무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지원책 등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통계 및 

조사연구 등에 있어서도 장애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장애여성임을 이유로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제3355조조((장장애애아아동동에에  대대한한  차차별별금금지지)) 

①누구든지 장애를 가진 아동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아동을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

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제3366조조((장장애애아아동동에에  대대한한  차차별별금금지지를를  위위한한  국국가가  및및  지지방방자자치치단단체체의의  의의무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알맞은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장애아동을 보호

하는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제3377조조((정정신신적적  장장애애를를  가가진진  사사람람에에  대대한한  차차별별금금지지  등등))

①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ㆍ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부록  221



제16기 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

- 222 -

제제44장장  장장애애인인차차별별시시정정기기구구  및및  권권리리구구제제  등등

  

제제3388조조((진진정정))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제제3399조조((직직권권조조사사)) 

위원회는 제38조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

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

사할 수 있다.

제제4400조조((장장애애인인차차별별시시정정소소위위원원회회)) 

①위원회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

인차별시정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소위원회의 구성ㆍ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제4411조조((준준용용규규정정))

①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진정의 절차ㆍ방법ㆍ처리, 진정 및 직권에 따른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에 따른 진정 및 직

권조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제4422조조((권권고고의의  통통보보))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하거

나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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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4433조조((시시정정명명령령))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

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4.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

(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

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하여 위원회에 시정명령에 필

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⑤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⑥법무부장관이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

제제4433조조의의22((의의견견진진술술의의  기기회회  부부여여)) 

① 법무부장관은 제4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차별행위자에게 의견을 진술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피해자, 진정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진술하

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제4444조조((시시정정명명령령의의  확확정정)) 

①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명령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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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44장장  장장애애인인차차별별시시정정기기구구  및및  권권리리구구제제  등등

  

제제3388조조((진진정정))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제제3399조조((직직권권조조사사)) 

위원회는 제38조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

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

사할 수 있다.

제제4400조조((장장애애인인차차별별시시정정소소위위원원회회)) 

①위원회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

인차별시정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소위원회의 구성ㆍ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제4411조조((준준용용규규정정))

①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진정의 절차ㆍ방법ㆍ처리, 진정 및 직권에 따른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에 따른 진정 및 직

권조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제4422조조((권권고고의의  통통보보))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하거

나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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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4433조조((시시정정명명령령))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

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4.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

(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

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하여 위원회에 시정명령에 필

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⑤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⑥법무부장관이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

제제4433조조의의22((의의견견진진술술의의  기기회회  부부여여)) 

① 법무부장관은 제4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차별행위자에게 의견을 진술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피해자, 진정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진술하

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제4444조조((시시정정명명령령의의  확확정정)) 

①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명령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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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4455조조((시시정정명명령령  이이행행상상황황의의  제제출출요요구구  등등))  

①법무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차별행위자에게 그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

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②피해자는 차별행위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제55장장  손손해해배배상상,,  입입증증책책임임  등등  

제제4466조조((손손해해배배상상))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

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③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

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제4477조조((입입증증책책임임의의  배배분분)) 

①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

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

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제4488조조((법법원원의의  구구제제조조치치)) 

①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

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③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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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66장장  벌벌칙칙  

제제4499조조((차차별별행행위위)) 

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③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

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11.>

④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벌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제5500조조((과과태태료료)) 

①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 5. 11.>

③ 삭제 <2010. 5. 11.>

④ 삭제 <2010. 5. 11.>

⑤ 삭제 <2010. 5. 11.>

부칙  <제8341호, 2007. 4. 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부터 제37

조까지의 각 차별영역에 규정된 세부내용별 시행시기 및 적용대상은 해당 규정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소위원회의 설립준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0조의 소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

원의 임명 등 소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③(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

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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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4455조조((시시정정명명령령  이이행행상상황황의의  제제출출요요구구  등등))  

①법무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차별행위자에게 그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

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②피해자는 차별행위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제55장장  손손해해배배상상,,  입입증증책책임임  등등  

제제4466조조((손손해해배배상상))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

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③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

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제4477조조((입입증증책책임임의의  배배분분)) 

①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

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

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제4488조조((법법원원의의  구구제제조조치치)) 

①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

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③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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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66장장  벌벌칙칙  

제제4499조조((차차별별행행위위)) 

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③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

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11.>

④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벌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제5500조조((과과태태료료)) 

①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 5. 11.>

③ 삭제 <2010. 5. 11.>

④ 삭제 <2010. 5. 11.>

⑤ 삭제 <2010. 5. 11.>

부칙  <제8341호, 2007. 4. 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부터 제37

조까지의 각 차별영역에 규정된 세부내용별 시행시기 및 적용대상은 해당 규정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소위원회의 설립준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0조의 소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

원의 임명 등 소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③(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

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부록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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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8974호, 2008. 3. 21.>  (건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13조제4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1일부터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㊷ 까지 생략

㊸ 법률 제8341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5호 중 “제2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를 “제2조제1항제2호ㆍ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㊹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9705호, 2009. 5. 22.>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가목 전단 및 같은 호 나목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1호”를 

각각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정보화

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로 한다.

⑧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280호, 2010. 5. 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6항(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부 내용별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은 같은 항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0465호, 2011. 3. 29.>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다목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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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부터 ⑭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789호, 2011. 6. 7.>  (영유아보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제13조제1항 중 “보육시

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제28조제3항 중 “보육시설 및 그 종사자”를 “어

린이집 및 그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㉖부터 ㉜까지 생략

부칙  <제11522호, 2012. 10.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3>까지 생략

<48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48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035호, 2013. 8. 13.>  (전기통신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6항 중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

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

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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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8974호, 2008. 3. 21.>  (건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13조제4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1일부터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㊷ 까지 생략

㊸ 법률 제8341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5호 중 “제2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를 “제2조제1항제2호ㆍ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㊹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9705호, 2009. 5. 22.>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가목 전단 및 같은 호 나목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1호”를 

각각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정보화

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로 한다.

⑧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280호, 2010. 5. 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6항(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부 내용별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은 같은 항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0465호, 2011. 3. 29.>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다목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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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부터 ⑭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789호, 2011. 6. 7.>  (영유아보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제13조제1항 중 “보육시

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제28조제3항 중 “보육시설 및 그 종사자”를 “어

린이집 및 그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㉖부터 ㉜까지 생략

부칙  <제11522호, 2012. 10.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3>까지 생략

<48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48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035호, 2013. 8. 13.>  (전기통신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6항 중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

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

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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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2365호, 2014. 1. 2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78호, 2016. 2. 3.>  (한국수화언어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나목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하고, 제11조제1항제6호 중 “수화”

를 “한국수어”로 하며, 제14조제1항제4호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

로 하고, 제20조제2항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며, 제21조제1항 

전단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화통역사”를 “한

국수어 통역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고, 제23조제3항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⑨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

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

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3>까지 생략

<36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6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893호, 2017. 9. 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72호, 2017. 12. 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40호, 2019. 1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실시하는 실태

- 229 -

조사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에 실시한다.

부칙  <제17344호, 2020. 6. 9.>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가목 및 나목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를 “「지능정보

화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

조제5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⑫부터 ⑳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792호, 2020. 12. 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34호, 2021. 7. 27.>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47호, 2021. 12. 7.>  (도서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8조”를 “제19조”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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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2365호, 2014. 1. 2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78호, 2016. 2. 3.>  (한국수화언어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나목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하고, 제11조제1항제6호 중 “수화”

를 “한국수어”로 하며, 제14조제1항제4호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

로 하고, 제20조제2항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며, 제21조제1항 

전단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화통역사”를 “한

국수어 통역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고, 제23조제3항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⑨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

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

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3>까지 생략

<36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6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893호, 2017. 9. 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72호, 2017. 12. 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40호, 2019. 1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실시하는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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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에 실시한다.

부칙  <제17344호, 2020. 6. 9.>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가목 및 나목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를 “「지능정보

화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

조제5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⑫부터 ⑳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792호, 2020. 12. 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34호, 2021. 7. 27.>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47호, 2021. 12. 7.>  (도서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8조”를 “제19조”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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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서울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사업

- 참고자료 2 -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 양육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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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울울특특별별시시  여여성성장장애애인인  임임신신ㆍㆍ출출산산  양양육육  지지원원  조조례례  

[시행 2015. 7. 30.] [서울특별시조례 제5968호, 2015. 7. 30., 제정]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7478

제제11조조  ((목목적적))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모성 보호와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제22조조  ((정정의의)) 

이 조례에서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여성을 말한다.

제제33조조  ((시시장장의의  책책무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한 정

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제44조조  ((차차별별금금지지)) 

여성장애인은 임신·출산·양육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모성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제55조조  ((계계획획수수립립  등등))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

고 장애인복지정책, 보건의료정책, 여성정책 등 관련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제66조조  ((실실태태조조사사)) 

①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다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제77조조  ((임임신신··출출산산··양양육육  지지원원))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

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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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77조조  ((임임신신··출출산산··양양육육  지지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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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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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2. 출산에 따른 사업

3. 양육에 따른 사업

4.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정보제공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여성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제88조조  ((시시행행규규칙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968호,2015.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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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서울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사업

- 참고자료 3 -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 의사소통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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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만나는 사람과 조금 더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카드를 제작했어요!

소통 하는 방법을 내가 직접 대화 상대방에게 알려주어

대화 상대방이 나의 의사소통권리를 지켜줄 수 있어요!

  

11..  나나의의  이이름름을을  먼먼저저  쓰쓰고고

22..  대대화화  상상대대방방이이  나나와와  소소통통할할  때때  지지켜켜야야  하하는는  것것들들을을  체체크크해해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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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보보여여주주세세요요!!

       

  
지갑에 넣어서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휠체어에 부착할 수도 있어요. 

다양하게 활용해 보세요!

의사소통 카드에서 사용한 이미지는 센터에서 개발한 커뮤니 그림상
징의 '사회어' 범주의 상징입니다.

커뮤니 그림상징은 정보 게시판 >커뮤니 그림상징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파일은 서서울울시시장장애애인인의의사사소소통통권권리리증증진진센센터터  홈홈페페이이지지에 있습니다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검색-> 정보 메뉴 클릭 -> 

의사소통관련자료 메뉴 클릭 -> 공지사항 두 번째 의사소통카드 클릭-> 

맨밑에 “의의사사소소통통  카카드드ZZIIPP  다다운운로로드드” 클릭! 

제제1166기기  강강북북장장애애인인자자립립생생활활학학교교

발 행 일 : 2022년 10월 17일

발 행 인 : 정  종  남

발 행 처 :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    소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28 가든타워빌딩 1707호

전    화 : 02) 908-7776

팩    스 : 0303-0799-1758

홈페이지 : http://kbcil.or.kr/

※ 본 자료는 2022년 서울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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